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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과학기술 발전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 및 기능 등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의
디자인은 단순한 형상만이 아닌 제품의 판매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은 어느 정도의 기능
성을 갖는 장식적인 물건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물건에 대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보호법」이 제·개정되
었다. 고도화되는 물품에 대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번의 「디자인보호법」을 개정을 했다. 하지만 현행 「디자인보
호법」제34조제4호에 따르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기능이란 디자인 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갖고 있다. 동 규정은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보호범위
에서 벗어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해 배타적 독점을 방지하여 산업발전에 저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규정
이다. 하지만 디자인의 기능성과 장식성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실에서 등록요건으로서의 기능성 개념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디자인 제도에서 기능성 원리에 관한 사례 및 입법례 분석을 통해 기능성 원리에 따른 디자인의
요부판단 및 등록요건으로서의 기능성 원리 연구하였다. 현행 지식재산법상 디자인 기능성 원리에 대한 경계 구분방안과
부당한 경쟁제한 방지 장치로서의 기능성 원리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various methods and functions are 
produced in one design and products are produced.This is not only a simple shape but also a key 
element in the sale of products. This is not only a simple shape, but also a key element of product sales.
In general, a design can be seen as a decorative object with some functionality. In order to protect the 
design of these objects, the Design Protection Act was enacted and revised. According to Article 34 
Subparagraph 4 of the current Design Protection Act, "Designs with only shapes essential for securing 
the function of goods" cannot be registered for design. In other words, the function is the object of the
design application. This regulation is a regulation that is created to prevent the concern that it will 
hinder industrial development by preventing exclusive monopoly on the creation of technical ideas that
are out of the scope of protection prescribed by the Design Protection Act. However, the functional 
concept as a registration requirement is important in the reality that the boundary between design 
functionality and decorativeness becomes ambiguous. This study examined functional principles as a 
main judgment and registration requirement of design according to functional principles through case 
and legislative analysis of functional principles in domestic and foreign design systems, and examined 
functional principles as a boundary classification pla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n unfair 
competition restriction prevention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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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회화, 조각 등의 "미술"은 사상이나 감정의 표백, 즉 
개성의 표현을 목적으로 하여 마음속에 일어난 기쁨이나 
슬픔 등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1]. 그러므로 미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밖의 다른 의미나 목적이 있지는 
않다. 반면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식탁, 의자, 
책상 등의 실용품은 느낌이나 생각, 감정이 담긴 채로 조
형되지 않는다. 실용품을 미적 또는 생각이나 감정의 표
현이 아니고 장식이라고 생각이 나타내는 것은 사상이나 
감정 등의 느낌이 아니고 "장식"이다. 18세기 이후에는 
기계의 등장으로 생산방법이 변하고 물품을 기계가 대량 
생산하게 되면서 새로운 디자인 사상이 나타냈다. 1919
년 독일의 그로피우스(Walter Groupius, 1883~1969)
주장하여 바우하우스(Bauhaus)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자
인 운동이 일어난 것이 기능주의 사상이다[1]. 기능주의
란 물품의 외관이 그 목적이나 기능에 일치하여야 하며, 
오히려 장식은 그 기능을 방해하므로 가급적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여기서의 ‘미’는 ‘기능미’를 나타낸다. 즉 
디자인은 어느 정도의 기능성을 갖는 장식적인 물건이라
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기능"을 보호하는 것은 본질적
으로 특허제도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품의 기술
적 기능만이 존재하는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 제도로 보
호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디자인
제도의 보호 대상에서 기술적 기능만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을 보호하지 않는 방식의 입법례가 있으며, 이는 
물품의 호환성 확보를 통해 디자인의 실시를 방해하여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를 방지하고 함에 그 의의가 있
다[2]. 우리 「디자인보호법」제34조제4호는 "물품의 기능
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을 디
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기능"이란 디자인 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
이 갖는 기술적 기능만을 말한다. 이러한 기능을 확보하
기 위해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버린 형상이 바로 "불가결
한 형상"이라고 할 것인데[1], 이는 「디자인보호법」의 보
호범위에서 벗어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을 방지하여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
한 규정이다[2]. 이러한 "기능성 원리"는 특허와 디자인 
간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에서 비롯되었으나 실무
적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에 대한 유사 여부 판단 
시 여부 파악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문제되곤 한다
[3]. 그러나 침해사례에서뿐만 아니라 등록요건으로서의 
기능성 원리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판례도 드물다. 그러나 디자인의 기능성과 장식성의 경
계가 모호해지는 현실에서 등록요건으로서의 기능성 개
념에 관한 논의도 중요할 것인데, 여기에서는 관련된 해
외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특히 국내와 해외의 사례를 비
교하는 과정을 통하여 기능성 원리에 따른 디자인의 요
부판단은 물론 등록요건으로서의 기능성 원리를 연구한다. 

2. 디자인 제도에서의 기능성 원리 개념

2.1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개념
「디자인보호법」제2조제1호는 ‘디자인’이란 물품[물품

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물품
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물품"이라는 개념은 
「디자인보호법」상 출원에서 권리취득, 권리행사 등 하나
의 규율을 이루는 중요한 개념으로[4], 부동산은 포함하
지 않는 개념이다[1]. 또한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
성" 및 "창작 용이성"과 같은 디자인 등록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제34조에 따라 국기, 국
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
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
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
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
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의 경우라면 디자인의 등록요건
을 갖춘 경우라도 등록받을 수 없다.

2.2 디자인 제도에서의 기능성 원리
2.2.1 디자인의 요부판단에 있어서의 기능성 원리
「디자인보호법」제34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

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주로 
디자인 침해에서 디자인의 요부판단에서 논의된다. 즉,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디자인의 요부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그
것은 원래 미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관
점에서,“기능·작용 효과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미감
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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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거절되어야 한다고 되었던 일본 심사기준의 규정[5] 
및 우리나라의 현행 「디자인 심사기준」, 그리고 1959년 
일본 의장법 제정 당시 개정심의회에서 “기술적 효과만
을 갖는 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 또는 그것들의 결
합은 애초 의장이 아닌 것이다”라는 의견이 제기된 것에
서 유래한다. 이러한 입장들은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
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는 미감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5]. ii) 그러
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에서도 자연적인 의미에서의 미감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미감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든 마찬가지라
고 생각된다. 이에 관해서는 국내외 학자들도 거의 비슷
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상품의 외관 즉, 신규의 공간형
태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실용신안과 공통되지만, 디자인 
보호는 상품의 외관에 구현된 심미적 전체적 효과의 보
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품의 실용적, 기술적 효
과를 보호하려는 실용신안과 구별된다는 것이다[6]. 또한 
종전에는 기술적인 기능을 주목적으로 창작된 디자인이
라 하더라도 그것이 미감을 가지고 있으면 등록받을 수 
있었고[1], 디자인 중에 발명 또는 고안의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면 당연히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내포하게 되는데, 이 경우 디자인의 창작자가 
그 창작물에 대하여 어느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것인
지 판단은 자유로운 결정에 속하게 되며 각 법에 따라 중
복 보호도 가능하다거나[1], 디자인이 미적 외관의 창작
이고 실용신안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는 하지만 물
품의 형상에 관한 창작인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어
떤 물품에 대하여 어떤 형상이 보는 관점에 따라 실용신
안이 되거나 디자인이 되는 때도 있고 디자인과 실용신
안과의 관계는 관념적으로는 전혀 별개의 것이지만 운용
의 실제에 있어서는 상호공통된 것이 있으므로 법률은 
디자인 출원과 실용신안 출원과의 사이에 서로 출원변경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로[1] 기능적 형상에도 
미감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다. 일본
에서도 어떤 물품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유일 불가결한 
형상을 창작한 경우에는, 그것은 디자인의 콘셉트에 의
하여 창작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기 때
문에 그러한 창작은 오직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
해 보호되는 것이라거나[1], 기술 필연적인 물품의 형태
도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과는 반드시 이율배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되고 있고, 일본 판례도 “당해 의장에 
관계된 물품에 기능적 공부(工夫)가 더해지면 이것에 따
라 형상도 변화하고, 기능적 형상에 착안하면 자연히 그 

기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형상도 착안하는 것이 되
지만, 이 경우 기능적 공부에 의해 생긴 형상에 의장적 
가치가 생기는 것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단순히 기능상의 이 점에서 유래하
는 것이라고 하여 의장의 유부 판단의 요부로 삼을 수 없
다고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하여 기능적 형상과 미
감(美感)의 공존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7]. 기능적 형상
에서도 미감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법률적 
및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성립되어 왔다. 디자인 제도는 
18세기 후반 직물산업에서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 후 단순한 장식적 작품뿐만 아니
라 기능적 작품을 보호하는 데까지 그 보호범위가 확대
되어 왔다. 독일에서는 실용신안법 제정 이전에 특허법 
수준에 못 미치는 실용적 고안이 디자인으로 다수 기탁
되다가 1878년 라이히 법원에서 심미적 고안만이 디자
인보호법의 보호대상임을 선언함으로써 물품의 실용적 
고안을 보호하기 위하여 1891년 실용신안법을 제정하기
에 이르렀다[1]. 실용신안 보호제도가 이처럼 디자인보호
제도에서 파생되게 됨으로써 상품의 구체적 형상
(Raumform)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과의 공통영역을 
가지게 되었으나 그 후 학설, 판례의 발전으로 실용신안
의 보호 본질은 특허법과 동질의실 용적 창작 즉, 발명 
사상 그 자체라고 하는 이른바 고안설로 정착되었다[6]. 
이로써 공산품의 심미성(디자인)과 기능성(실용신안)을 
구분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이론이 정립되었다[6]. 나아가 
기능적 형상에도 디자인권이 부여될 수 있는데, 영국은 
1843년에는 자전거 스프링이나 깡통디자인과 같은 기능
적 측면을 포함한 디자인까지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실무에서는 ‘ornamental’을 
‘non-functionality’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비기능
성은 디자인의 특허성의 요소로 정착되어 있다고 하는
데, 이러한 설명도 기능적 형상에서도 미감적 효과가 있
을 수 있다는 사실과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형
태에서 발생하는 자연적 의미의 미감적 효과는 기능적 
구성에서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2.2.2 디자인의 등록요건으로서의 기능성 원리
WTO TRIPs 협정에서는 물품에 기술적 기능만 존재

하는 경우라면 디자인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술적 기능만 존재하는 경우
"란, 기계부품과 같이 그 기계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형태에 한한 형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한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연적인 형상에 대해서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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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서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
자인 제도와 특허제도의 경계를 구분함과 동시에 특허가 
보호하지 않는 어떠한 형상에 대하여 실시허락을 거부하
는 등의 배타적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 그러나 디자인 실무상 기능성 원리는 디자인의 침해
와 관련하여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시 요부파악을 위
한 존재로서 논의되고 있으며, 기능성 그 자체를 이유로 
한 등록단계에서의 판단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부분은 이하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2.3 상표제도에서의 기능성 원리와의 비교
2.3.1 상표제도에서의 기능성 원리의 개념
상품 또는 포장의 형상·색채·소리·냄새 등은 그 특징을 

표시하거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나, 그
것이 경쟁업자들이 같은 업계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필수
적인 요소라면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기능성"이란 
상품·포장의 형상 등이 그 본연의 기능을 구현할 시 필수
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상표권의 경우 여타의 지식재산
권과는 달리 갱신등록에 따른 사실상 무제한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 만약 상표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
에 기능성이 존재한다면 특허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은 
후, 공공영역(Public Domain)으로 환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속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만약 특정인에게 
특허권이 아닌 권리로써 기능성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면,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
나게 된다. 상표가 법률적으로 기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공중이 그것을 단일 출처를 나타내는 외관이나 디자
인으로 인식하고 있을 경우 또는 해당 당사자들의 제품 
간에 또는 일반 공중 사이에서 출처에 대한 혼동이 발생
한다 하더라도 보호가 인정되지 아니한다[9]. 미국의 상
표법(랜햄법)은 “상표는 기능적인 경우 등록받을 수 없다
[10]”고 규정하여 기능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추상
적인 법조문만 두고 있다. 또한 미국의 판례 및 관련 학
설의 경우 이 원리를 상표의 보호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원리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들을 전개하고 있다[2]. 

2.3.2 상표제도에서의 기능성 원리의 함의
2.3.2.1 실용적 기능성과 심미적 기능성의 개념
어떠한 특징이 물품의 사용이나 목적에 필수적이거나 

가격 혹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능성이 있다고 
보는데[11] 이는 실용적 기능성을 뜻한다. 그러나 디자인

의 미적 가치가 상품에 상당한 경쟁상의 이익을 부여하
는 경우라면 "심미적 기능성"이 있는 것이다[12]. 이는 
1938년 불법행위에 대해 리스테이트먼트에서 유래되며
[13] 1952년 연방 제9항소법원의 Pagliero판결[14]에서 
"도자기에 그려진 꽃 모양"에 대해 기능성이 인정되었다. 
이후 기능성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었다. 심미적 기능성
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로는 디자인의 미적인 측면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만족스러운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는 견해[15], 부당한 경쟁제한을 위해서는 인정해야 한다
는 견해[16], 디자인권과의 경계로서 심미적 기능성이 존
재해야 한다는 견해[17]가 존재한다. 반면 심미적 기능성
은 무한으로 확장되어 대부분의 디자인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고[18] 현대사회에서 디자인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미적 특성이 없는 디자인은 거의 없으므로 
심미적 기능성은 상식에 반한다는 견해[3], 이는 기능성 
개념을 너무 어렵게 만든다는 견해[19] 등이 존재한다.

2.3.2.2 기능성 원리의 정책목표
「상표법」제34조제1항제15호는 "상품 등의 기능을 확

보하는데 불가결한"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는 「상표법」이 기능성 원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특허제도 등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경쟁자들의 자유롭고 효율적인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위 제34조제1항제15호의 규정
을 두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 이와 같이 기능성 
원리의 주된 정책목표는 "지식재산권법의 경계구분" 및 "
경쟁제한 방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기능성 원리가 태
동한 미국의 판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태도이다. 2001
년 연방 대법원의 TrafFix판결[21]에서는 기능성 원리의 
판단기준이 단지 "실용성"에 기인하였는지의 여부였다
[22]. 기능성 원리가 확립되기 이전에, 특허가 만료되거
나 특허권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 트레이드 드레스 또는 
상표권으로 보호받으려는 이른바 뒷문특허(back door 
patent)의 시도사례가 등장하였고, 이를 배제하기 위하
여 상표법은 기능성을 가진 요소에 대한 보호를 거부했
다[23].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단순히 지식재산권의 경계 
유지에서 더 나아가 기능성 원리가 경쟁제한의 방지차원
에서 작용함을 확인하였고, 기능성 원리를 i) 특허와 상
표의 경계분리, ii) 경쟁제한 방지를 위한 장치로 파악하
였다.

2.3.3 디자인제도에서의 기능성 원리와의 비교
앞서 제시하였듯이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4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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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으로 정하
고 있다. 이는 「상표법」에서 기능성 원리를 표명하고 있
는 규정인 제34조 제1항 제15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
품 또는 그 지정상품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
한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
와 흡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기본적으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보호
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을 가진 경우라면 필연적으로 기능적인 요소를 지니게 
된다. 즉,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이 기능성을 보호하고 
있다면, 반대로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은 기능성에 
대한 보호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대
법원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 여
부는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
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다[24]"고 보았다. 만약 특정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
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기능
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인 미감을 고려해 다르게 얼마든
지 구성될 수 있다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
결한 형상이 아니라는 것이다[25]. 이와 같이 디자인 법
제에서 논의되는 기능성은 "대체 가능성"이 없다면 그 등
록이 거부된다는 점에서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 원리
와 유사하다. 기능성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
이기 때문에 기능성이 있는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는 
등록 또는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는 결국 지식재산
권의 경계를 명확히 함에 일조한다. 

2.4 논의의 방향
현대사회에서의 디자인은 기능성과 장식성 간의 경계

가 모호해지고 있고, "기능성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광고
에서도 주로 활용되는 것과 같이 그 경계를 구분하기 또
한 어렵다. 따라서 디자인의 기능성 원리에 대한 해석이 
더욱 중요할 것이며 침해에 관한 부분이 아닌 등록단계에
서의 판단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관련된 국내의 판
례는 드물며 디자인의 요부판단 기준으로서의 기능성 원
리가 아닌 등록요건 그 자체로서의 기능성 원리에 관한 
논의 또한 드물다.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기능성 원리의 
발원지인 미국의 법제 및 판례를 시작으로 일본의 판단기
준을 검토하며, 유럽의 입법례를 살펴본다. 더 나아가 국
내의 사례를 검토하여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거치고 디자
인 제도에서의 기능성 원리에 관한 함의를 살펴본다.

3. 기능성 원리에 관한 사례의 비교법적 검토

3.1 미국
3.1.1 미국 특허법상 디자인
미국 법제상 디자인은 특허법에서 규율된다. 미국 특

허법은 특허를 "실용특허(Utility Patent)"와 "디자인 특
허(Design Patent)"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디자인 
특허는 "물품이 신규성이 있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경
우 등록받을 수 있다[26]. 따라서 "유용성 (Usefulness)"
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실용특허와 달리 디자인 특허는 
"장식성(Ornamentality)"을 그 주된 요건으로 한다[3]. 
따라서 물품에 기능성과 장식성이 모두 존재한다면 디자
인 특허와 실용특허 모두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디자인의 
장식적인 외관이 단지 물품의 기능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미국은 디자인 
특허에 있어 기능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다. 이에 관
하여"유일기능 기준(solely functional standard)"과"주
요기능 기준(primarily functional standard)"에 대해 
상기 다른 견해로 나눌 수 있다. 유일기능 기준에 의하면 
디자인의 기능성에 대한 판단은 그 디자인이 오직 
(solely)기능만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었다면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 특허가 인정될 수 없다는 기준인 반면, 
주요기능 기준의 경우 디자인의 기능적인 면이 주로
(primarily) 고려되어 디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그 디자인의 특허 가능성을 판단하게 된다[3].

3.1.2 유일기능 기준과 주요기능 기준에 관련된 판결
3.1.2.1 유길기능 기준  
In re Carletti 판결[27]에서는 "디자인은 기능적인 

고려에 의해서만 구성되지 않은 명백한 형상을 갖추어야 
한다[27]"고 선언하였다. 즉, 디자인을 구성하는 어떠한 
요소가 오직 기능만을 고려한 것이라면 이는 실용특허의 
대상일 뿐 디자인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어떠한 디자인을 대체할 수 있는 형상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내세웠다. 따라서 본 사
건의 디자인에 대해서 장식적인 부분이 함께 고려되었다
는 증거가 없는 한 등록은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유일기능 기준을 취한 대표적인 판결이다.

3.1.2.2 주요기능 기준
미국 연방법원 다수의 판결에서 유일기능 기준을 취하

고 있으나, 주요기능 기준을 취하는 판결도 찾아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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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ewis판결[28]에서는 침해된 디자인이 "주로" 기능
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디자인 특허를 인정할 수 없
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경우 기능성이 존재하는 디자인
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결국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3.2 일본
일본 의장법 제5조제3호에서는 우리 「디자인보호법」

상 규정과 유사한 기술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물품의 기
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의장”은 등
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본 규정에 관한 해
설하고 있는 일본의 의장심사기준에 따르면, i)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는데 필연 적인 형상으로 된 의장, 
ii) 물품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된 규격에 따라 
정해지는 형상으로 된 의장으로 구분한다. i)의 필연적인 
형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디자인의 "모양" 및 "색채"와 
관계없이 물품의 기술적 기능이 체화된 형상만을 기준으
로 판단한다. ii)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의 필연적 형상
에 준하여 취급한다. 다만, 이와 같은 "준필연적 형상"에
서의 "표준화된 규격"은 공적인 표준화 기관이 정하는 "
공적인 표준" 및 당해 물품 분야에서 표준으로서 인지되
고 있고, 당해 표준 규격에 기초한 제품이 그 물품의 시
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의 표준"으로 구분된
다[5].

3.3 유럽
유럽공동체디자인법(Community Design Regulation)

에서는 동법 제8조제1항에서 “공동체디자인권은 오직 기
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물품 외관의 특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동법 동조 제2항
에서는 “공동체디자인권은 디자인이 구체화하거나 적용
된 물품이 다른 물품에 기계적으로 연결되거나 그 물품 
내부나 주변에 또는 맞대어 배치되어 양 물품이 그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확한 형태 및 차원으로 
재생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 외관의 특
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29].

3.4 국내사례 
3.4.1 「디자인보호법」상 기능성 원리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

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제34조제4호)은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 심사기

준」에서는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i) 그 기능을 확보
할 수 있는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지 여부, ii) 필연적
인 형상 이외에 고려해야 할 형상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으며, iii) 물품의 호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
여 표준화된 규격으로 정해진 형상으로 된 디자인 또한 
위와 같은 "불가결한 형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30]. 이와 같은 판단기준은 일반의 의장심사기준과 
유사하다고 볼 것인데, 관련하여 이하에서 판결을 검토
한다.

3.4.2 판례의 검토
3.4.2.1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후841 판결
본 판결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자동차용 윈드 쉴드 

글래스[31]"로, Fig. 1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하고 있다. 

(a) (b)

Fig. 1. A Windshield Glass for Automobiles
         (a) A perspective view of the target design, 

(b) Side view of target design[32] 

이에 대한 무효심판의 청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특
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은 자동차의 주요 
부품 중 하나로서, 차종별로 혹은 하량의 스타일에 따라 
형상을 달리하며 또, 차량의 전체 디자인에 따라 윈드 쉴
드 글래스의 외곽 라인이 고정된 경우에도 유리의 높이, 
휘어짐, 두께, 끝단의 형상 등에 따라 무구한 대체 형상
의 창작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물
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는데 필연적으로 정하여진 형
상만으로 이루어진 의장이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의장이 표준화된 규격으로 정하여진 형상에 의한 의
장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
다. 이와 같이 그 대상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
체적인 의장 중의 하나이고 그 심미감 또한 부정될 근거
가 없다"고 설시하며 무효심판을 기각하였다[33]. 반대로 
특허법원에서는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물품은 해당 차
종의 프레임 치수, 형상, 휘어짐, 두께, 높이, 넓이, 끝단
의 형상 등이 그대로 복제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하
므로, 유리의 높이, 휘어짐, 두께, 끝단의 형상은 모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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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의 접속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연
적으로 정해진 형상이고,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위 물품
에서 의장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부분에 국한되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
상만으로 된 의장이다"라 하며 대상 디자인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34]. 대법원 또한 이와 같은 점을 그대로 인
정하였다[35]. 위와 같은 점에서 우리 대법원 또한 "대체
가능성" 및 오직 기능만을 고려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는 점에서 미국의 유일기능 기준과 유사한 태도를 취하
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규격상 필연적 형상에 대
한 고려가 있었는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서는 "표준화
된 규격인지의 여부"가 제출된 자료만으로 불분명한 것
으로 보았으나 대법원 및 특허법원은 이 또한 "필연적으
로 정해진 형상"으로 보아 일본에서 논의되는 준 필연적 
형상에 관한 논의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4.2.2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건축배관용 슬리브관[36]"에 관한 판결 및 심판은 오

뚜기 모양의 부분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사건인데, 구체
적인 의장의 도면은 Fig. 2와 같다.

(a) (b)

Fig. 2. Sleeve Pipe for Building Piping
         (a) A perspective view of the target design, 

(b) Side view of target design[37]

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
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
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의장의 구
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
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
할 경우, 해당 부분의 형상은 물품에 대한 기능을 확보하
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해당 부분은 
공지의 형상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
할 수 없다.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
들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
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

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보
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38]. 종합하건대 
「디자인보호법」제34조제4호 내지는 기능성 원리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태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유
일기능 기준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인 "대체 가능성
"을 중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의 논의와 같
이 필연적인 형상, 즉 산업상의 규격에 관한 고려 또한 
포함하고 있다.

4. 결론

4.1 지식재산권의 경계구분장치로서 기능성 원리
「디자인보호법」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은 그 보

호의 대상이 명백히 다르다. 「디자인보호법」은 본질적으
로 물품의 장식성 또는 심미감을 일으키는 부분을 보호
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은 기술
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 현대 디자인계의 특성상 기
술적 사상과 장식적인 부분을 명백히 구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보호대상과 달
리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경우 상품의 라
이프사이클이 현저히 짧다는 현실에서 디자인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빠르게 감소하는 디
자인에 대해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독점·배타적 권리
를 부여한다는 것은 우리 지식재산권 체계에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
능성 원리가 도입된 것이며, 따라서 오직 기능성만을 위
한 디자인의 경우 보호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4.2 부당한 경쟁제한 방지장치로서 기능성 원리
기능성 원리를 통하여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일정한 제

한을 가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부당한 경쟁제한을 방지
함에 있다고 볼 것이다. 해당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
적인 요소를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아닌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게 된다면 각 지식재산권법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
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짧은 디자인의 상품 라이프사이클
이 모두 소진된 후 공공영역으로 환원되어 결국 경쟁자
의 경쟁 활동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물
품에 대한 기본적 기능적 형태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노
동의 중첩이나 경험 등 직접적인 결과로서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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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것이며 말하자면 역사적·사회적 필연의 형태로
서 생겨난 것이므로, 이러한 물품의 기본적·기능적 형태
에 대하여 보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당연하다거나
[1],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물품에 대한 기본적·기능적 
형태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노동의 중첩 등 직접적인 결
과로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디자인이 이들 형
태적 범주에 그치는 한 거기에 독점적 권리가 부여될 수 
없음은 자명할 것이라고 한다[5]. 그러니 이러한 설명은 
물품의 기본적 기능적 형태 중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 
온 경험 때문에 생기는 물품의 기본적 형태의 경우에 관
해서는 타당할 수 있으나, 기능적 필연성에 의하여 생기
는 물품의 기능적 형태와 기능적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
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4.3 우리 법제에서 기능성 원리가 주는 시사점
미국의 판례법에 따른 기능성 원리는 이미 우리 「디자

인보호법」뿐만 아니라 「상표법」에 도입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개념의 발원지인 미국의 선례와 이
전부터 깊은 논의가 시작된 일본의 사례를 주의깊게 살
펴 기능성 원리를 우리법제에 보다 고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상 디
자인권은 「상표법」상 상표로 사용되는 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을 비롯하여 각종 기능성 디자인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
의 독점·배타적인 이용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산업발전을 방해할 위험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기술적
이거나 기능적 성격이 강한 물품류와 반대로 장식적 물
품류를 비교해보면 디자인이 제품의 가치에 기여하는 크
기가 다를 것이므로, 이러한 점도 디자인의 해석에서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적·기능적 성격이 강한 물품류
의 경우에는 필요에 의하여 채택 조합된 것으로서 기능
적 형상 내지 부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러한 
부분들을 제외한 장식적인 부분을 위주로 디자인의 가치
를 평가해야 할 것이므로, 결국 등록되기는 어렵고 효력 
범위도 좁아 디자인을 창작한 자의 지위 내지 권리가 크
지 않을 것이다. 기술적, 기능적 물품류는 디자인적 목적
보다는 기술적 목적이 더 크고, 디자인권보다는 특허권
이나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디
자인 창작자의 지위 내지 권리가 크지 않더라도 불합리
한 결과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물품류의 성격
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도면 내지 실물을 대비하여 
시각적 느낌에 디자인의 유사성 내지 창작용이성을 판단
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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